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4. 6. 28.>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

1. 기술인력 요건

구 분 자격기준

가. 책임자급
1명 이상

1) 해당 기술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담당자급
2명 이상

1) 해당 기술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

격을 취득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해당 기술분야"란 대기ㆍ수질 등 환경분야 또는 폐기물처리, 토목공학, 환경

보건,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안전공학 등 관련 기술분야를 말한다.

2.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

처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3. 제2호가목,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중복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기술인력을 중복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제2호다목을 검사대상시설로 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담당

자급 인력을 1명 이상으로 갖추도록 할 수 있다.

2. 시설ㆍ장비 요건

가. 검사대상시설이 소각시설ㆍ시멘트 소성로ㆍ소각열회수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ㆍ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ㆍ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2) 표면온도측정기
(3) 동압측정기
(4)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5) 가스(총탄화수소) 측정기(시멘트 소성로만 해당한다)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나. 검사대상시설이 매립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ㆍ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ㆍ시료 보관실

나) 사무실

2) 장비

가) 광파측량기
나) 레벨측량기
다) 콘크리트 강도측정기(슈미트해머)
라) 수위측정기
마) 관로조사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바) 가스(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측정기

다. 검사대상시설이 멸균분쇄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ㆍ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ㆍ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아포균검사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라. 검사대상시설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ㆍ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ㆍ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거리측정기



(2) 소음측정기
(3)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4) 표면온도측정기
(5) 가스(메탄)측정기
(6) 가스(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측정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마. 검사대상시설이 열분해시설인 경우

구분 시설ㆍ장비 요건

1) 시설

가) 10제곱미터 이상의 실험실(후드시설을 갖춰야 한다)

나) 10제곱미터 이상의 장비ㆍ시료 보관실

다) 사무실

2) 장비

가) 현장검사용 장비
(1) 온도계 및 온도기록계
(2) 가스(산소, 일산화탄소) 측정기
나) 실험실용 장비
(1) 건조기
(2) 회화로

비고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ㆍ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두 개 이상의 검사대상시설에 대하여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ㆍ

장비 중 사무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제2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중복하

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실험실 및 장비ㆍ시료 보관실에 대해서는 시험ㆍ분석 항목 및 검사장비

의 수량을 고려하여 검사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2

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 시설 중 사무실과 실험실은 각각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도검

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